
2022-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

    

 

1. 신청자격 : 졸업예정자(졸업 최종학기 해당자, 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) 중 취업한 자

*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, 해외취업자, 창(사)업자 포함

2. 인정기간 : 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

* 출석 인정 기간은 실제 재직 기간이며, 공무원 합격 후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

* 조기취업자 출석특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단서에 의해 취업 또는 합격 후 연수 기간 출석 인정 가능

3. 절차

 

- 1차 서류 제출

◦ 기간 : 2022. 9. 19.(월) ~ 2022. 12. 7.(수) 17:00 기간 중 취업시점

◦ 취업시점에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통보 및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확인 받음

◦ 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및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원본은 소속 학과(부)(또는 교학팀)에 제출하고 

  사본은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제출

* 1차 제출 서류 : 출석대체 지도 확인서, 출석특례 인정 신청서, 졸업예정증명서, 

   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,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또는 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)

 

- 2차 서류 제출

◦ 기간 : 2022. 12. 8.(목) ~ 2022. 12. 14.(수) 17:00

◦ 기말고사 전 강의담당교원에게 과제물 및 증빙서류 제출 후 기말고사 응시

* 2차 제출 서류 : 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,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또는 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)

* 기말고사에 응시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 

* 1차 서류, 2차 서류 모두 제출 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

* 단, 수업일수 3/4 이후 조기취업자는 1차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

* 2022-2학기 수업일수 3/4 : 2022. 11. 25.(금)

4. 기타사항

- 사이버 강좌 및 현장실습(사회봉사 포함) 과목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
- 학기 중 퇴직시에는 학과(부)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
- 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학과(부)장은 퇴직사실을 강의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

- 공무원 합격증은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

- 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재직증명서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

  (추후 문제 발생 시 담당교원과 학생 책임)


